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대신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대신 SRI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신 SRI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수익

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대신 SRI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61295) 

종류(클래스) A C C-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1629 61293 75787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대신자산운용주식회사 (02-769-3233) 

4.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asset.daishin.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 

5. 작 성 기 준 일 :  2016.01.12.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6.01.20.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 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 」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ofia.or.kr/
http://www.dit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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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

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

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

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

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

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

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

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

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

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

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적

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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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

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

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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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

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

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200 X 90% + CD금리 X 10%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자 투자신탁의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자투자신탁의 투자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주로 환경, 사회,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국내 기업의 주식에 선별투자(사회책임투자)하여 장기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주

식형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90%이상을 투자합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2) 자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자산을 모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펀드에 적용되는 위험관리방법이 그

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주로 환경, 사회,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국내 기업의 주식에 선별투자

(사회책임투자)하여 장기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대대신신  SSRRII  증증권권  모모투투자자신신탁탁[[주주식식]] 포트폴리오의 구성조건(예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기업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 

친환경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기업 

사회책임을 하면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 

▶ 펀드 운용의 기본 개념 

- SRI(사회책임투자) 펀드 본연의 특징 및 강점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운용 

- 기업의 펀더멘탈 +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부분을 감안하여 투자 

 (☞ 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CSR 을 취하는 기업은 이해관계자(투자자, 소비자, 종업원, 금융기관 등)들과 공존하면서, 기업의 

본래 목적인 지속적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원칙으로 접근  

- 반면, CSR 을 인식하지 않는 기업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행할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의 신뢰를 잃음으로 인해 도태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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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SRI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세부전략

※ 비교지수 : KOSPI200 X 90% + CD 금리 X 10% 

(2)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투자위원회에서 운용정책, 자산배분, 투자전략을 수립합니다. 

 운용팀내 투자의견을 집약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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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채권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과정을 중시하고 유연한 시장대응으로 수익자의 수익극대

화 도모와 철저한 위험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기업(신용평가기관 업무협정)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자료 등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채권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당사의 투자위원회에서 선정한 투자후보종목군에서 투자종목선정과 분

산투자를 통하여 위험을 관리합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식에 60%이상의 수준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는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당해 투자신탁는 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

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

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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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위험등급분류는 대신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2016.01.12.기준)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6.01.12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경우현 1978 
선임 

운용역 
14 개 556 억 

2004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2003년 대신증권㈜ 입사 

2005년 (현)대신자산운용㈜ 리스크관리팀 

2006년 (현)대신자산운용㈜ 투자전략부 

2008년 (현)대신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 입 

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 

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4)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김 명 식 2010.04.01 ~ 2011.01.13 

경 우 현 2011.01.14 ~ 2011.08.08. 

김 종 석 2011.08.09. ~ 2012.05.31. 

경 우 현 2012.06.01. ~ 현재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

형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증권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위험 5등급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익자는 주식에 직

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

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원

본 손실 및 시장 변동성 등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

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

다. 

위험 

기 대 

수익률 

5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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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16.01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다.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해당사항없음 

 

6. 투자실적 추이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도별 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 %)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15.01.13 

~16.01.12 

14.01.13 

~15.01.12 

13.01.13 

~14.01.12 

12.01.13 

~13.01.12 

11.01.13 

~12.01.12 

SRI자[주식](모) -5.54  4.72  -1.41  -1.81  -9.61  

비교지수 -5.33  -2.12  -3.37  7.80  -10.11  

ClassC -7.31  2.79  -3.23  -3.76  -11.53  

비교지수 -5.33  -2.12  -3.37  7.80  -10.11  

ClassA -7.21  2.90  -3.10  -3.51  -11.19  

비교지수 -5.33  -2.12  -3.37  7.80  -10.11  

ClassCe -5.54  4.31  -2.04  -1.05  -9.61  

비교지수 -5.33  -2.12  -3.37  7.80  -10.11  

주1) 비교지수 : (0.9 * KOSPI200) + (0.1 * CD금리)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 

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즉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

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

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

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10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Ⅱ.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이 수익증권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Class A Class C Class C-e 

판매수수료 납입금의 1% - 매입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A.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Class A Class C Class C-e 

집합투자업자  연 0.8000% 연 0.8000% 연 0.8000% 

매6개월 
판매회사 연 0.9000% 연 1.0000% 연 0.1200% 

신탁업자  연 0.0400% 연 0.0400% 연 0.0400% 

일반사무관리  연 0.0200% 연 0.0200% 연 0.0200% 

기타비용  연 0.0000% 연 0.0023% 연 0.0000%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연 1.7600% 연 1.8623% 연 0.9800%  

합성총보수ㆍ비용      

(모투자신탁의보수ㆍ 

비용포함) 

연 1.7600% 연 1.8623% 연 0.9800% 

 

증권거래비용  연 0.4717% 연 0.4764% 연 0.2452%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

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4.10.23 ~ 2015.10.22]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4.10.23 ~ 2015.10.22]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

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

합니다. 

주4) 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

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

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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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ᆞ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구분  1년 3년 5년 10년 

A 

판매수수료및보수･비용 279  649  1,044  2,148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모투자신탁 총보수･비용 포함) 
279  649  1,044  2,148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1  591  1,015  2,198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모투자신탁 총보수･비용 포함) 
191  591  1,015  2,198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0  314  544  1,20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총보수･비용 포함) 
100  314  544  1,206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ㆍ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ㆍ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Class C 와 Class A 의 종류별로 총 보수ㆍ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 9년 ]이 되는 시점이나 , class유형

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가. 과세에 관한 사항 

나.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 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

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내 특정유형의 투자

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

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

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

로 펀드 및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

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 

수익자 

원천징수 원칙  단, 연간 금

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

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

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

세율로 종합과세 됨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

득세 포함) 

이익을 지급받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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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

다. 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

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

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

국과 미국 정부간에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

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 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쉽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

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

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

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펀드

의 지분은 어떠한 미국 납세자의 계좌에게도 청약이 권유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판매되어서도 안

됩니다. 펀드가입 신청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그리고 그들이 미국 납세자를 대신하

여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 납세자들에게 펀드의 지분을 매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미국 

납세자의 펀드 지분을 강제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2.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

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

총액])을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

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itm.co.kr)ㆍ판매회사ㆍ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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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입 및 환매 절차 

구분 오후 3 시 이전 오후 3 시 경과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 

(D+1)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공고되는 기

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

(D+2)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공고되는 기

준가격을 적용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Ⅲ .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9기 제 8기 제 7기 

( 2015.10.22 ) ( 2014.10.22 ) ( 2013.10.22 ) 

운용자산  603,619,149  952,207,856  1,320,626,812  

 증권 602,437,833  948,816,835  1,316,918,362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181,316  3,391,021  3,708,45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763  1,557  14,455,665  

자산총계 603,619,912  952,209,413  1,335,082,477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6,186,356  8,941,736  25,783,926  

부채총계 6,186,356  8,941,736  25,783,926  

원본  687,537,265  1,041,413,916  1,371,060,773  

수익조정금  -17,014,740  11,786,104  11,612,414  

이익잉여금  -73,088,969  -109,932,343  -73,374,636  

자본총계 597,433,556  943,267,677  1,309,29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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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항 목 
제 9기 제 8기 제 7기 

( 2014.10.23 - 2015.10.22 ) ( 2013.10.23 - 2014.10.22 ) ( 2012.10.23 - 2013.10.22 ) 

운용수익  6,510,133  -42,606,195  65,033,692  

 이자수익  19,275  45,569  542,665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6,490,858  -42,651,764  64,491,027  

기타 수익  6,959  1,947  2,653  

운용비용 14,552,366  20,111,882  32,534,922  

 관련회사 보수  14,552,366  20,111,882  32,534,922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76,040  245,924  385,475  

당기순이익 -8,211,314  -62,962,054  32,115,948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

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위 재무재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3)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

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